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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도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금충당부채의 처리현황에 대해 포괄적

인 조사를 수행하여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회계처리 다양성‘을 파악한 바 있다. 연구의 후속으로 2019

년도 기획재정부 수시과제를 통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했던 

스위스,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심층조사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위탁과제로 한국 공적연금의 개선방안 검토

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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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2018.10)」에 이어 

우리나라와 다른 연금회계제도를 구축한 프랑스와 스위스, 일본의 사례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하였다. 

2018년도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상 연금충당부채의 처리현황에 대해 포괄

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 OECD 발생주의 도입국가 중 15개 국가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

고 있었다. 이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 오스

트리아, 핀란드 3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본문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만 표시하고 있다. 

다만, 12개국에 포함된 스위스는 과거에 주석에만 표시하다 2017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본문

에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였던 국가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

여, 각 국의 회계기준 제정 전문가 또는 연금회계 전문가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스위

스는 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 프랑스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 일본은 국학원

대학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공적 연금제도 개요 및 회계처리 현황, 그 배경과 근거, 기타 현행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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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회계처리 다양성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한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사례조사’에 대해 요약하여 수록함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부채 총액이 1,743.7조원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2018회계

연도 대비 60.3조원)하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 반복되고 있으

며, 특히, 국가부채의 54%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2019회계연도 현재 

944.2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공무원 증원 정책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

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70여년) 추계정보임에 따라 할인율 등 가정 변경

에 따른 민감도가 커 국가재정건전성 판단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

제로 2013회계연도 이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347.9조원 중 199.7조원이 할인율 변동에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보도자료 발표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우

리나라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표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OECD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측정 및 표시에 관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5개국의 외부 공시된 국가 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석) 및 회계기

준을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을 달리 선정하였다. OECD 37개국 

중 28개국이 발생주의를 도입하였고, 이중 13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재무제

표 본문과 주석에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

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등 12개국으로 조사되었으나 스위스가 

2017년부터 재무제표 인식하여 1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주석에만 표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오스

트리아, 핀란드 3개국이며,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 국가는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 일본,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12개국이다.

<표 1>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인식현황 

연금충당부채 국 가 비고

산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표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스위스
13개국

주석표시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

미산출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

일본,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2개국

출처: 각국 결산보고서



- 94 -

OECD 37개국 중 발생주의 도입 28개국을 대상으로 외부 공시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연

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율 적용 방식, 포함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 및 재정운

영 방식을 조사하였다.

다. 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1) 국가회계의 연금 회계처리기준

공무원·군인연금은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군인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이 확정

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 제도이며,「연금 회계처리지침」(기획

재정부령, 이하 ‘지침’)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로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

다. 보험수리적 기법을 이용하여 연금추정지급액(PVFB, Present Value of Future Benefits)을 

산출하고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귀속률을 적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한다. 

<그림 1> 연금충당부채 산출개요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

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되며, 인구통계적 가정 : 퇴직률,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

의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유족연금승계율, 승급률 등이 있고 재무적 가정은 기획재정부정

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율,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로 등이 있다.

2)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및 주석 공시 현황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동시에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연

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여 장기충당부채로 재정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2019회계

연도는 944.2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총부채의 5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연

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공무원연금의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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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현황

(단위: 조원)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Ⅲ. 장기충당부채- 2. 연금충당부채 참고

2013회계연도 이후 연금충당부채의 증감을 분석해 보면 연금비용(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과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구분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감을 말하며 이로 인한 비중은 6개년간 총 증가액 중 57.4%를 

차지하고 있다.

<표3>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중 가정 변경 비중

(단위: 조원)

3)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현황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기획재정부장관 

제시)은 매우 중요한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이며, 지침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 간에 서

로 일치하여야 하고,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문단 12.(1))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

재 국공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국가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상지급시기에 상응

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문단 12.(3)) 예상지

급 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 보간법1)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적용

되는 할인율은 과거 10년 평균(2010~2019)을 적용한다. 연금 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20년 만기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한다.

1) 보간법: 주어진 값 사이에 측정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구해야 할 경우 주어진 값을 함수로 활용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 

구 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총 부채(A) 1,117.9 1,212.8 1,285.2 1,433.1 1,555.8 1,683.4 1,743.7

연금충당부채(B) 596.3 643.6 659.9 752.6 845.8 939.9 944.2

비중(B/A) 53.3% 53.1% 51.3% 52.5% 54.4% 55.8% 54.1%

연금충당부채증가율 19.1% 7.9% 2.5% 14.0% 12.4% 11.6% 0.6%

공무원 484.4 523.8 531.8 600.5 675.3 753.9 758.4

군  인 111.9 119.8 128.1 152.1 170.5 186.0 185.8

구 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연금충당부채 596.3 643.6 659.9 752.6 845.8 939.9 944.2

 증감액 - 47.3 16.3 92.7 93.2 94.1 4.3

연금비용 - 29.6 △21.4 30.4 33.9 37.2 38.5

보험수리적 손익 - 17.7 37.7 62.3 59.3 56.8 △34.2

가정변경 비중 - 37.4% 63.8% 67.2% 63.6% 60.4% 47.0%

할인율 3.79∼4.76% 3.65∼4.61% 3.42∼4.40% 3.09∼4.04% 2.73∼3.73% 2.40~3.42% 2.26~3.05%

할인율 변동 - 약 △0.14% 약 △0.22% 약 △0.34% 약 △0.32% 약 △0.32% 약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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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주요사항

(가) 개별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은 미래 예상 퇴직현금흐름(현재까지 근속으로 배분된)을 개별할인율

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차이가 없도록 하는 단일의 할인율을 말한다. 개별할인율과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은 모두, 지급시기 및 금액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어느 방식의 할인율을 적용하더

라도 이로 인한 금액차이가 없다. 이는 할인율이 표시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개별할인율

은 예상지급시기별로 복수의 할인율이 표시되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을 

산출하여 이자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중 할인율로 인한 변동금액 등을 연단위로 용이하게 산

출하고, 외부공시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예상지급시기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나) 과거 10년 평균 할인율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국공채 수익률의 과거 10년 평균(2010~2019)을 적

용하는데, 할인율이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참

조하여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율 자문회의(2011)’에서 결정하였다. 

구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IPSAS 등) 현행 국가회계

할인율 종류 우량 회사채 또는 국공채 국공채

예상지급

시기고려

예상지급시기 고려하여 택일
지급시기별 할인율

(복수할인율)
  ① 원칙: 지급시기별 복수할인율(multiple rates)

  ② 허용: 가중평균 단일할인율(single rate)

할인율 시점 보고기간 말 할인율 과거 10년 평균

최장만기 이후 추정 수익률 곡선 국고채 20년 만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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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0년 평균, 보간법 적용하여 추정한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

(단위: %)

4) 포괄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여부) 

현재 중앙정부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직 뿐만 아니라 지방

직 공무원도 포함되며, 현재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재무제표 통합대상이며, 공무원연금

기금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국가재무제표 본문

에 계상된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무제표 상 지자체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재무제표 작성범

위인 중앙정부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부채의 과대평가가 우려된다.  해

외 국가들(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지자체의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분리․공시하고 있으므

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ʼ18 ʼ19
10년 

평균
국공채만기

2019 

할인율*

2.95 3.42 3.12 2.66 2.44 1.70 1.43 1.54 1.84 1.52 2.26 1년 2020 2.26

2년 2021 2.36

3.72 3.62 3.13 2.79 2.59 1.80 1.44 1.80 2.10 1.53 2.45 3년 2022 2.45

4년 2023 2.56

4.31 3.90 3.24 3.00 2.84 1.98 1.53 2.00 2.31 1.59 2.67 5년 2024 2.67

6년 2025 2.72

보간법 적용 7년 2026 2.78

8년 2027 2.83

9년 2028 2.89

4.77 4.20 3.45 3.28 3.19 2.31 1.75 2.28 2.50 1.70 2.94 10년 2029 2.94   

11년 2030 2.95

12년 2031 2.96

13년 2032 2.98

14년 2033 2.99

보간법 적용 15년 2034 3.00

16년 2035 3.01

17년 2036 3.02

18년 2037 3.03

19년 2038 3.04

4.98 4.34 3.53 3.46 3.38 2.48 1.82 2.33 2.48 1.71 3.05 20년 2039 3.05

21년 2040 3.05

31년 2050 3.05

20년만기 적용 유지 41년 2060 3.05

51년 2070 3.05

61년 2080 3.05

71년 2090 3.05

81년 210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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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ECD 발생주의 도입 28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현황

OECD 28개의 외부 공시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

율 적용 방식, 포함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 및 재정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2> 발생주의 도입 25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현황 

*1 예상지급시기 고려하여 할인율 적용시 ‘개별할인율’이 원칙, ‘단일가중평균할인율’도 허용, 형식상의 차이만 존재

*2 오스트리아: 2013년 개시재무제표만 외부 공시됨

*3 체코: 재무정보가 통계형식으로 재무적 수치에 한하여 외부 공시(주석정보 공시되지 않음)

 13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는 주석으로

만 기재하고 있다. 할인율은 대다수 국가가 국공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우량 회사채를 적용하고 있다. 예상지급시기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할인율의 형태는 

개별할인율 형태와 단일가중평균할인율 형태를 적용한다. 개별할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

국과 뉴질랜드이며, 단일가중평균할인율 형태를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등이 있다. 

구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인식 

및 표시

2. 측정(할인율) 3. 재정범위 4. 연금제도

국공채
예상

지급시기*1

과거

평균
재무제표 연금범위 DB 재정방식

1 한국 B/S ○ ○ (개별) 10년 중앙 중앙+지방 ○ 부과

2 미국 B/S ○ ○ (단일가중) 10년 중앙 중앙 ○ 부과/적립

3 캐나다 B/S ○ ○ (단일가중) 보고기간말 중앙 중앙 ○ 부과/적립

4 영국 B/S 회사채 ○ (단일가중) 보고기간말 중앙+지방 중앙+지방 ○ 부과/적립

5 호주 B/S ○ ○ (단일가중) 보고기간말 중앙 중앙 ○ 부과/적립

6 뉴질랜드 B/S ○ ○ (개별) 보고기간말 중앙 중앙 ○ 적립

7 스위스 B/S ○ ○ (단일가중) 보고기간말 중앙 중앙 ○ 적립

8 아이슬란드 B/S - - - - ○ -

9 스웨덴 B/S - - - - ○ -

10 에스토니아 B/S - - - - ○ -

11 슬로바키아 B/S - - - - ○ -

12 이스라엘 B/S - - - - ○ -

13 콜롬비아 B/S - - - - ○ -

14 프랑스 주석 ○ ○ (단일가중) 보고기간말 중앙 중앙 ○ 부과

15 오스트리아 주석 - - - 중앙 중앙 ○ -

16 핀란드 주석 - - - 중앙 중앙 ○ -

17 터키 X - - - -

18 칠레 X - - - -

19 스페인 X - - - -

20 덴마크 X - - - -

21 체코 X - - - -

22 벨기에 X - - - -

23 멕시코 X - - - -

24 일본 X - - - -

25 폴란드 X - - - -

26 헝가리 X - - - -

27 라트비아 X - - - -

28 리투아니아 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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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범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범위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

펴본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재무제표 작성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가 동

일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DB: Defined Benefit)이며 재정

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혼용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인식하는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

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스위스 등 총 

13개국으로 이 중 스위스는 2017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는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산출금액, GDP 대비 비중, 총부채 대비 비중, 할인

율 범위, 연금충당부채 금액 중 보험수리적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3>과 같다. 

<표3>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는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현황 

구분 총자산 총부채
연금

충당부채

GDP

대비*1

총부채

대비
할인율

보험수리적손익 

비중(13~19)

1
대한민국(조원)

2019.12.31.
2,299.4 1,743.7 944.2 49.3% 54.1% 2.3～3.1% 57.4%

2
미 국(biUSD)

2019.9.30.
3,992.0 26,944.8 8,228.4 40.0% 30.5% 2.9～3.6% 62.2%

3
영 국(biGBP)

2018.3.31.
2,013.8 4,579.2 1,865.3 87.0% 40.7% 2.6% 57.3%

4
호 주(biAUD)

2019.6.30.
737.3 1,281.9 415.3 21.3% 32.4% 1.4~1.9% 72.5%

5
뉴질랜드(biNZD)

2019.6.30.
365.8 219.4 13.2 4.4% 6.0% 1.0～4.8% 208.4%

6
캐나다(biCAD)

2019.3.31.
413.0 1,185.2 363.2 16.3% 30.6% 1.9% 71.1%

7
아이슬란드(biISK)

2018.12.31.
2,224.0 1,419.8 647.9 23.2% 45.6% 0.3～0.7% 확인필요

8
스웨덴(biSEK)

2018.12.31.
1,983.8 1,809.5 290.1 6.0% 16.0% - -

9
에스토니아(biEUR)

2018.12.31.
16.1 8.8 2.6 10.2% 30.0% - -

10
슬로바키아(biEUR)

2017.12.31.
44.7 74.0 23.9 26.7% 32.3% - -

11
이스라엘(biILS)

2018.12.31.
597.7 2,558.9 981.7 73.8% 38.4% - -

12
스위스(biCHF)

2018.12.31.
349.6 284.6 18.9 2.7% 6.7% - -

13
콜롬비아(biCOP)

2018.12.31.
623,017.8 1,050,576.3 215,631.6 21.9% 20.5% - -

 

*1: 2018년 GDP 기준(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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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충당부채를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국가(3개국)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만 공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오스

트리아, 핀란드 3개국이며 주석으로 공시되는 연금충당부채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4> 연금충당부채 주석표시 국가의 변동 내역  

구분 총자산 총부채
연금충당부

채

GDP*1

대비

총부채

대비
할인율

1
프랑스(biEUR)

2018.12.31.
1,052 2,348 2,287 99.8% 49.3% -0.30%

2
오스트리아(biEUR)

2013.1.1.
89,509 223,382 507 0.14% 0.23% 확인불가

3
핀란드(biEUR)

2018.12.31.
55.8 117.0 92.1 42.3% 45.9% 2.70%

3) 주요국의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분석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주석정보를 바탕으로 ①할인율 종류(국공채 수익률 적용여부), ②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유사만기 고려 여부, ③평균할인율 적용 여부, ④최장만기 초과시 적용 할인율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1 미국의 경우 2014년 이후 할인율 적용방식 개선

*2 2017회계연도까지 20년 평균 적용

국가명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만 표시한 이유

프랑스

 ① 부과방식의 부채인식 문제 ② 유럽 내 비교가능성 문제

 ③ 사회정책 의무에 대한 기준부재 : IPSAS 등에 명시적 기준이 부재함*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

오스트리아

핀란드
 ㅇ 주석기재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음

구분
자국 회계기준 IFRS or IPSAS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① 할인율 종류 국공채 국공채 국공채 우량회사채 국공채
국공채

우량회사채

②
예상지급시기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표시 형태
지급시기별 

할인율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지급시기별 

할인율

특정시점

단일물장기물

×

(지급시기고려)

×

(지급시기고려)

×

(지급시기고려)

×

(지급시기고려)

×

(지급시기고려)

×

(지급시기고려)

③ 평균할인율 10년평균 10년평균
×*2

(보고기간말)

×

(보고기간말)

×

(보고기간말)

×

(보고기간말)

④ 최장만기초과 20년 국공채
100년까지

할인율추정*1 할인율추정 할인율추정 할인율추정 할인율추정

 적용할인율

 (주석정보)
2.3%～3.1% 2.9%～3.6% 1.9% 2.6% 1.4～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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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영국은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국 모두 예상지급시기와 상응

하는 국공채 또는 회사채 만기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예상지급시기와 무관한 특정

시점의 단일할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예상지급시기를 고려하는 경우 선택가능한 방

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지급시기별로 할인율을 직접 현금흐름에 적용하는 방식과 이와 동일

한 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단일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률을 적용하는 국가와 과거 평균수익률을 적용하는 국가 모두 존재하였

으며, 보고기간말 할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였으며, 평균할인율

은 한국(10년), 미국(10년)이다. 캐나다의 경우 20년 평균할인율을 사용하였으나, 2017회계연

도부터 보고기간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장만기 초과하는 경우 주요국 대부분이 수익

률곡선상의 현행 수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다.

4) OECD 주요국의 재무제표의 포괄범위 및 연금충당부채 포괄범위 비교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주석정보를 바탕으로 ①국가결산서의 포괄범위, ②연금충당부채의 포괄범위, ③연금충당부채 

계상 급여 종류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한국,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지방정

보를 제외한 국가결산서를 공시하며, 영국과 호주는 지방정부를 통합하여 국가결산서 공시미

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연금충당부채 포괄범위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 영국 

및 호주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공시하고 있다. 주요국 모두 국가결산서의 

포괄범위와 연금충당부채의 포괄범위가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결산서의 포괄범위는 중

앙정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연금충당부채는 지방직을 포함하고 있어 불일치 상태이다.

<표6> 주요국의 포괄범위 관련 현황 비교 

구분
자국 회계기준 IFRS or IPSAS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① 국가결산서

포괄범위
중앙

중앙

(연방정부)
중앙 중앙/지방 중앙 중앙

② 연금충당부채

포괄범위(금액)

중앙+지방

(944.2조원)

중앙

(8,228biUSD)

중앙

(415biCAD)

중앙/지방

(1,589biGBP

/276biGBP)

중앙

(363biAUD)

중앙

(13biNZD)

- ①, ② 일치여부 불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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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OECD 28개의 외부 공시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

율 적용 방식, 포함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국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연금충당부채를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는 주석으로만 기재하고 있

다. 할인율은 대다수 국가가 국공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우량 회사채를 

적용하고 있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예상지급시기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개별할인율 

형태와 단일가중평균할인율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다. 재정범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범위

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펴본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재무제표 작성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가 동일하였다. 한국 연금충당부채 산출기준 및 

산출현황은 국제적 비교결과,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평균 할인

율 적용과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연금충당부채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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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공적연금 회계제도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의 Andreas Bergmann2) 교수가 수행한 “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수시과제인 OECD 특정 국가의 연금제도에 관한 심층조사를 위해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가 스위스의 회계기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결과임

가. 스위스 공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스위스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개 층으로 구분되고, 공적연금제도는 사법적 

기반, 기여할 의무 및 조직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성격의 1층 노령 및 유족보험

(OASI)과 연금제도 성격의 2층 직업적 혜택제도로 구분된다. 

 

· 1층: 고용주체 없이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노령 및 유족보험(OASI)

· 2층: 일정소득(연간 2,500만원) 이상의 노동인구에게 제공되는 직업적 혜택제도

· 3층: 개별보험제도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출처: ZHAW,「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pension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

2) 연구 책임자인 Andreas Bergmann은 현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교수로 전 IPSASB 의장(‘10~’15), European 

Commission Accounting Advisory Group 위원(‘10~현재), OECD 예산 및 공공지출 자문단 위원(’12~현재), 

IMF 정부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위원(‘14~현재)를 역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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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1층)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연방사회보장기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全 민간부문 직원, 全 공무원, 심지어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최저 생활수준(예: 어린이를 돌보는 것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최저생계수당, 재정지원, 보조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AHVG)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20세에서 

65세 사이의 모든 스위스 거주자는 고용주체가 일반정부부문(GGS), 공공부문 또

는 민간부문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 및 유족보험(OASI)에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특히 1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가진 미취업인구 외에도 피고용인과 고용

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기여금은 총 임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보다 재분배 메커니즘

에 따라 절대적으로 많이 기여하며 미취업인구의 기여금은 그들의 경제상황에 따

라 결정된다. 노령 및 유족연금(OASI)은 부과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현재 기여금이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이 외에도 노령 및 유족연금(OASI)은 노동가능인

구의 기여 외에도 부가가치세(VAT)의 수입을 통해서도 자금이 조달된다.  

□ (2층) 직업적 혜택제도

직업적 혜택제도는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연금제도의 성격과 보험의 특징을 가진

다. 특히 연간 총임금이 CHF 21,330(한화 약 2,500만원)이상인 노동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용인과 고용인 모두 연금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제도는 고용인은 60%, 피고용인은 40%를 기여하고, 퇴직 후엔 

확정기여제도의 특성에 따라, 지급한 기여금에 보험 수리적 이익을 더한 금액만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보험 수리적 투자위험은 연금

기금의 자본부족으로 이어져, 수급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BVG, 제 65c)에 따르면, 자본재조정이 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연금기금의 자본감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추가 납입될 고

용인과 피고용인의 기여금을 고려하며, 이때 고용인은 최소한 피고용인의 기여금 

이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금급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 

수리적 투자위험은 사실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2층은 확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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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 성격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 법에 따른 분류와 관계없이 IFRS와 

IPSAS에 의해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직업적 혜택제도는 고용인의 소속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 보험기관 형태로 만들

어진다. 스위스의 연금기금은 사법 또는 공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1,643건의 직업적 혜택제도는, 1,568건은 사법, 75건은 공법의 

적용을 받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의 직업적 혜택제도는 독립된 공적 보험기관에서 

관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인사법」(BPG)에 따라 단일의 독립된 보험

기관이 존재한다.   

다른 피고용인들과 같이, 공무원은 1층(노령 및 유족보험) 및 2층(직업적 혜택제

도)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층은 IPSAS 39에서 다루는 퇴직급여라 할 

수 있다. 두 개 층은 고용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일환으로 인구 대부분이 1층(노령 및 유족보험)에 따른 급

여를 받는 반면에, 2층(직업적 혜택제도)은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사람들에게만 급

여를 제공한다.   

나. 스위스 공적연금제도 관련 회계기준

1) 1층 공적연금제도 회계기준

노령 및 유족보험(OASI)과 같은 사회보장기금은 연방 회계모델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다. 노령 및 유족보험(OASI)은 본질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이며 주 예산의 일

부이기 때문에, 스위스 연방/연방정부의 회계모델인 'New Accounting 

Model'(NAM)의 적용을 받는다.

스위스 연방의 새로운 회계모델(NAM)은 IPSA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방예산법

(FHG)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의 회계 및 보고는 연방예산조례에 지정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회계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할 주요 회계기준으

로 IPSAS를 선택했다. 따라서 노령 및 유족보험(OASI)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은 

IPSAS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다.

스위스 정부는 2022년부터 IPSAS 42 「사회급여」를 채택할 예정이다. 새로 제

정된 IPSAS 42는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며, 정부가 관련 부채를 인

식하도록 요구한다. 기준채택과정은 연방재정국(FFA)에서 내부프로젝트로 수행되

며,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가 있을 경우 교수, 학계 그리고 전문

가 및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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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의 재무정보는 연방사회보험사무소(FSIO)에 의해 연방사회보장기금의 재

무제표 집합에 개별적으로 표시된다. 사회보장기금은 연결대상에 포함되고, 연결재무제

표의 Annual report에 별도부분으로 표시된다.  

스위스 1층 ‘노령 및 유족보험’(OASI) 회계처리 요약  

 IPSAS를 기반으로 한 New Accounting Model(NAM)적용하며 

   2022년부터 IPSAS 42 「사회급여」를 채택할 예정임  

 1층(OASI)의 연방사회보험은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됨

   기여금 및 연금지급은 당기 수익 및 비용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노령 및 유족보험’관련 재무정보는 주석 공시하지 아니함 

 국가회계와 비교: 

   (공통점) 국민연금기금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 관련 부채 미인식

   (차이점)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중복가입 불가능

2) 2층 공적연금제도 회계기준

2층 직업적 혜택제도는 고용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공적 

또는 사적 보험기관은 고용인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회계기준을 

통일성 있게 따른다. 공공부문은 공공부문회계(PSA)기준을 적용받지만 주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는 공공부문회계(PSA) 및 연금기금회계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2층 고용주체 별 적용 회계기준>

구 분
공공부문(고용인) 회계 연금기금회계

고용인 역할 실체 적용회계기준 운용실체 적용회계기준

일반정부부문

연방정부

New Accounting 

Model(NAM)

IPSAS 39

스위스 연방연금기금

(PUBLICA)

스위스 GAAP

IPSAS 42(예정)

주정부

(26개 주/자치주)

IPSAS(5개주) 또는 

HAM2(21개주)

자체적·독립적 

보험기관
스위스 GAAP

비 일반정부부문

시·군정부

(2,212개 시·군)
대부분 HAM2

자체적·독립적 보험기관 

또는 사적연금기금협회
스위스 GAAP

공공부문 및 정부사업체 IFRS, 스위스 GAAP 등 공공 또는 민간 연금기금 스위스 GAAP

주: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해당됨

출처: ZHAW,「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pension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

주 수준 및 국가에 따라, 각각의 연금기금은 고용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공공부

문회계기준(PSA)에 따라 회계처리 된다. IPSAS가 연방정부 차원에 적용되는 반면

에, 자치주와 연방정부는 공공부문회계기준(PSA)을 규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각

의 주에서는 자체적인 회계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자치주와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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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회계기준 정합성을 추구해야하는 연방예산법에 따라 IPSAS와 새로운 회계모

델(NAM)에 기반을 둔 조화회계모형2 같은 보편적 회계모델을 개발하였다.

연방정부는 미지급 연금기여금을 비용으로 보고하고, IPSAS 39에 따라 연금부채

로 평가한다. 2층이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스위스연방은 주기적으로 IPSAS 39에 나온 방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을 제외한 확정급여채무의 순연금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모든 주는 일반적으로 다른 평가/측정기준에 따른 미적립 연금기금에 대한 미지

급 연금기여금을 비용과 부채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아래 표는 각 주의 재무

정보 표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공공부문회계의 연금제도(2층) 관련 재무정보 표시>

주: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해당됨

출처: ZHAW,「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pension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

직업적 혜택제도를 운영하는 공적/사적 보험기관은 IPSAS 35 「연결재무제표」

의 통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되지 않는다. 스위스 연금제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동일한 대표성을 가지는(정

확히 50%와 50%) 위원회가 관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

에, 연방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스위스 연방연금기금(PUBLICA)이나 

통합 국유기업(SOE)의 보험기관도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적 혜택제도에서 발생하는 미적립 피고용인 퇴직급여는 IPSAS 39에 규정된 

보험 수리적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연방 정부의 연결재무제표(CFS)에 부채로 인식

한다. IPSAS 35의 지분통합법에 따라 모든 퇴직급여는 IPSAS 39(예: 예측단위적립

방식)의 보험 수리적 계산에 근거하여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실체의 유형 국가/실체 별 회계기준 연금부채 중 미적립된 부분의 표시 주석공시

중앙정부 NAM (IPSAS) IPSAS 39에 따른 부채

주정부

(26개 주/자치주)

IPSAS (5개 주) 

또는

HAM2 (21개 주)

IPSAS 39에 따른 부채

스위스 GAAP FER 16에 따른 조항 

HAM2에 따른 조항- 제9항 권고사항

가끔, 

보조적으로 

IPSAS 25를 

준수하여 

연금기금부채 

평가

시·군정부

(2,212개 시·군)
주로 HAM2 HAM2에 따른 조항- 제9항 권고사항  -

비일반정부부문의  

공공부문실체와  

공기업(GBE’s)

스위스 GAAP FER 또는 

스위스 의무 규정('스위스 

재무보고 법')

구조조정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스위스 

GAAP FER 16에 따른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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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층 ‘직업적 혜택제도’(OASI) 회계처리 요약  

 고용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 IPSAS 39 「종업원 급여」에 따라 회계처리

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됨(공적/사적보험기관은 제외)

   중앙정부는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관련 재무정보는 주석에 기재함

 국가회계와 비교:

   (공통점) 공무원연금기금이 국가 재무제표 포함,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인식

   (차이점) 공무원 연금제도에 사회보장제도 성격 포함,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직 포함 산정

다. 결론 및 시사점 

스위스 연금제도를 민간, 공공 및 중앙정부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에 매칭 할 수 있다. 

<스위스 연금제도를 한국 연금제도 따라 분류>

구분 계층 민간부문 공공부문 중앙정부부문

공적연금

1층 노령보충수당(ASPA), 장애보충수당(ASI) 등

2층 보험기관
공적 및 사적 

보험기관
스위스연방기금 

사적연금 3층 은행, 보험회사 등

  주: 1층 및 2층의 주황색은 국민연금, 2층의 하늘색은 공무원 연금에 해당

1) 한국과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비교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제도 등 독립적인 연금제도에 가입된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스위스는 연금제도를 1층과 2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층 및 고용주체가 민간과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2층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

당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기금을 국가 통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기여금과 연금지급 시 각각 수익과 비용 처리한다. 하지만 연금지급의무가 계약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관련 충당부채를 인

식하지 아니하고 충당부채를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스위스는 1층의 경우 연방사회보험의 연결재무제표 범위에 포함되나 IPSAS에 따

라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2층의 민간 및 공

공부문의 경우 운영주체인 공적/사적 보험기관을 통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

의 기관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층별로 회계처리 내

용은 상이하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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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스위스 공무원 연금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로 국

민연금에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스위스는 사회보장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를 층별로 구분하여 공무원 등의 경우 1층과 2층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스위스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연금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인 경우 연금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도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고용주체가 중앙정부인 공무원연금제도는 IPSAS에 의해 확정급

여제도로 분류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한

다. 하지만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까지 포함된 우리나라와 달리 스위스는 중앙

정부 공무원 관련 연금충당부채만 연방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다는 차이점이 존

재한다. 

<한국과 스위스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구분 한국 스위스

  <사회보장연금제도>

대상범위 국민연금 1층 및 2층의 민간/공공부문

가입대상
공무원, 군인 및 사림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60세 거주자

스위스 거주자, 민간, 공공부문 근로소득자(연 

2,500백만원)

회계처리

범위

국민연금기금을 

국가통합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

1층 2층(민간) 2층(공공)

연방사회보험

연결F/S범위 포함

운영주체인 공적/사적 보험기관은 

연결 F/S범위에서 제외

충당부채

인식
X X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므로 

해당사항 없음충당부채

주석기재
X

X

(Annual 

Report에

별도 부문 보고)

회계처리

근거

① 연금지급의무가 계약에 따른 의무 X

② 국제적 비교 가능성 ↑

IPSAS 기반 

NAM으로 처리

IPSAS 35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법적실체가 관리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대상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원 중앙정부부문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중복가입

중복가입 불가

(공무원 연금제도 독립적으로 존재)
1층에 중복가입 가능

충당부채

인식

O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충당부채 산정)
O

충당부채

주석기재
O O

회계처리 

근거

① 고용관계

② 확정급여형제도(연금지급액 확정)
IPSAS 39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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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스위스의 연금제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가회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구

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스위스는 한국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구분하여 공무원도 각

각의 제도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퇴직연금 성격의 스위

스 공무원연금제도와 퇴직연금 외에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포함된 우리나라 공무

원연금제도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스위스와 비교하여 한국은 공무원 사회보장

급여만큼 연금충당부채가 추가로 인식된다. 아래 표는 한국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기준으로 스위스 제도를 매칭한 표이다.  

<한국의 공무원연금 기준에 따른 스위스제도 구분>

한국 스위스
비고

구 분 연금충당부채 구 분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인식

공무원

퇴직연금

2층(직업적 혜택제도) 중

중앙정부 공무원
인식

한국은 공무원연금에 

사회보장제도 성격 포함

(공무원 중복가입 불가)

공무원

사회보장

급여

인식

공무원

사회보장

급여

1층(노령 및 유족연금제도)

공무원 사회보장제도
미인식

스위스는 사회보장제도(1층)와 

공무원연금제도(2층) 구분 

(공무원 중복가입 가능)

이번 스위스 연금제도 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사

회보장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며, 이를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국가재무제표에 지방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

한가?

스위스의 2층 직업적 혜택제도는 중앙정부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공

무원만을 대상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재무제표에 인식

하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구분 없이 전 공무원을 대

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국가직, 지방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어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연금충당부채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따른 급여를 미래 연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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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는 개념이여서 지방정부와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스위스의 사

례를 통해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 범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차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

지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별 제도 및 관점의 차이로 연

금충당부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에 대한 근본적 기준을 마련하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프랑스와 스위스 공

적연금제도 사례가 향후 연금 회계처리 및 공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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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공적연금 회계제도

프랑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3)의 Fabienne Colignon이 수행한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수시과제인 OECD 특정 국가의 연금제도에 관한 심층조사를 위해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가 프랑스의 회계기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결과임

가.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층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각 층은 각각의 목적을 반영한 모델에 대응된다. 

· 1층: 고령층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비기여금성격의 공공부문제도 

· 2층: 공공부문이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제공하는 의무적, 재분배적인 연금제도

· 3층: 의무적 보험형 연금제도 또는 프랑스와 같은 의무적 재분배적 제도

· 4층: 개인적, 비의무적인 보험형 연금제도

<프랑스 연금제도의 분류>

층 목 적 모 델

1층 재분배-빈곤퇴치 “재배분(Répartition)” 메커니즘 

2층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재분배적제도와 보험형 제도

재분배적 제도:  “재배분(répartition)” 메커니즘

3층
보험형 제도: 확정급여/확정기여/ 

포인트제도4)/명목계정5)

4층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달성 보험 모델 (예: IFRS 17 범위에 포함)

출처: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보고서

특히 프랑스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재배분’ 메커니즘 

(répartition mechanism)으로, 이는 부과방식(pay as you go)과 같은 재무적 도구를 

이용하여 세대 간 연대정책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용하

3)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관련 전문 자문기구로서, 2008년 12월 30일 연

례예산법(영문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비영리 또는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의 회계기준을 설정하며, 중앙정부와 정부기관, 지방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관 모두 관할한다. 프랑스 중

앙정부 회계기준만을 제정하던 이전의 공공회계기준위원회(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해 프랑스 정부 전체의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https://www2.economie.gouv.fr/cnocp-en

4) 근로기간 동안 소득에 근거하여 받은 연금 포인트를, 퇴직 시점에 연금 포인트 합계에 해당 가치를 곱한 금

액만큼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제도

5) 계좌에 들어올 기여금과 받을 이자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록하고, 퇴직 시점에 명목 자본금을 기대수명에 기

초한 공식으로 계산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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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배분’ 매커니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도의 기여적, 비계약적 성격, 의무적으로 가입

· 기여금액은 전적으로 위험을 반영하여 계산되지 아니함. 민간 보험제도와의 큰 

차이점임

· 납부한 기여금과 사회급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받은 기여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

· 제도의 전체 잔액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 

· 일반적으로 매년 법에 의해 확정되는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프랑스의 연금제도의 층별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층별 GDP 비율에 대한 전

체적 개요를 보여준다. 시스템의 복잡성과 구조의 다양성 때문에 일부 제도는 두 

개 층의 성격을 가지므로 2층 및 3층에 분류될 수 있다.

고용인/피고용인 기여금 

(연간지출의 77%)

정부보조금 

(연간지출의23%)

        1층

ASPA/ASI : 노령보충수당/장애보충수당

GDP의 1% 미만

        2/3층

기초제도 (« régime obligatoire de base ») 

- 기초제도 및 보충제도 비용의 65%
특정 직업/기업 관련 제도

(e.g. 중앙정부 공무원을 위한 CAS 연금)
보충제도(예.AGIRC/ARRCO

- 기초제도 및 보충제도 비용의 35%

≈ GDP의 70% ≈ GDP의 30%

        4층

개인적, 비의무적 보험형 제도

GDP의 1% 미만

공공부문      민간부문  

출처: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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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공적연금제도 법적 설립배경

사회보장법 L.111-1조에 따르면 국가 연대의 원칙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라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연금개혁법 2003-775호 1조에서 국가가 사회적 계약 중심인 재배분 성격의 연금

제도(repartition pension system)를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적절한 생존수단을 갖도록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법으로 보장

함으로서, 재배분(repartition) 개념과 세대 간 연대의 목표를 확립하였고, 일정 시

점에 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

회보장제도는 프랑스 헌법에 종속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법에 의해 개정될 수 있

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제도의 유형, 수혜자 및 고용주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레벨, 운영주체의 다양성 및 수많은 입법절차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아래 

표는 이러한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의 파노라마>

출처: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보고서

  * 제도를 운영하는 실체의 2016년 재무제표 수치를 반영한 표임

□ 사회보장부문 체계(Organ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그룹에 속한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

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에 따라 노령연금, 질병·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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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사망급여, 산재사고 보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할 수 있

다. 국가노후보험기금 등 기초제도와 임금, 농업, 비농업 등 다양한 직업군을 위

한 기초제도 및 보충제도로 구성된다. 

사회보장부문은 사회보장예산법 또는 통상적인 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부분의 

실체는 하나 이상의 제도와 연결된다. 사회보장연금제도는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세금 및 관세, 재정지출 등의 재원을 조달하여 운

영된다. 특히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부채상환기금으로 상환하는 것 

외에도 일반 제도의 재무적 통합, 중앙정부의 적자 보전, 일반제도 가입 등의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는 중앙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유족 복지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공무원은 사회보장연금제도 중

복가입이 불가하다. 별도의 기금이나 재원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며, 예산법에 의

해 퇴직대상 공무원을 위한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은 ‘재배분’ 메커니즘(repartition mechanism)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공무원과 국가회계

실체가 고용계약이 아닌 법에 명시된 관계에 기반하며, 민간부문과 달리 ‘재배분’ 

메커니즘(repartition mechanism) 성격의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다.

 

3)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선 노력

프랑스의 퇴직자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OECD working paper 

제1553호「프랑스의 보편적 연금제도 시행의 목표와 과제(2019.5)」에서 공적연금

제도로 프랑스 고령층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42개의 의무적 제도로 구성된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공공부문과 민간부

분 제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연금

제도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그들이 민간부문이든 공

공부문이든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보편적 제

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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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적연금 회계제도  

1) 사회보장부문의 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회계처리

사회보장 하위부문과 정부의 하위부문은 독립적이며, 사회보장 하위부문의 예산

이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되면 안된다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 하위부문

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제외6)하였다. 사회보장 하위부문은 개별재무

제표를 작성하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하위부문 재무제표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

(combined statements)를 작성한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기여금은 ‘수익’으로 

처리되고, 연금급여 지급시 ‘비용’처리되며, 차기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부

채로 인식한다. 미래 연금지급추정금액 등은 주석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하지 아니

한다.  

프랑스는 회계 개념체계 제정과정에서 사회보험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미래 

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주된 논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미래 지급의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해

야 하는지 여부였다. 

공공부문회계 개념체계의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한 논의 끝에 2016년 4월 연금제

도를 운영하는 실체의 연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서(Opinion 2016-01)를 승인하였

다. 당 의견서에서는 대부분의 제도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보고주

체에 의해 운영되며, 해당 운영실체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계연도

에 한정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간부문 종업원과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

외한 공공부문 종업원의 기초 및 보충연금제도에만 적용된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연금제도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권리와 의무를 공

유하는 법적 실체에 의해 운영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재배분‘ 메커니즘

(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라고 보

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재배분” 메커

니즘은 수혜자간의 미래 보고기간까지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노

력하지만, 보고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한 약속만이 제도

를 운영하는 실체의 현재 의무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관점에 따라 기

초제도(2층), 보충제도(3층)의 구분 없이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6) 제19차 OECD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Session 7-공공계정 통합: 도전과 성공요인”(프랑스, CN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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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표시된 주석과 사회보장부문 

주석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의견서에서는 일관성 문제를 고

려하여 추가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작업 수행을 권고한다.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체계 회계처리 요약  

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실체로서,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제외 

   기여금 및 연금지급 : 당기 수익 및 비용인식,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며, 추정 총예상지급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 근거 :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

재의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음

 국가회계 비교 : 국가회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포함,

실제 국민연금 회계처리와 매우 유사함 

2)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은 ’재배분’ 메커니즘의 성격 때문에 재무제표가 완성되

는 시점에 미래 연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보고기

간 재무제표에는 지급이 확정된 연금부채를 제외한 어떠한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

다. 이는 “현재”에 의무가 존재하고, 관련 비용이 연도별 의결된 예산 내에 포함

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보고실체가 아닌 국가만이 세대 간 연

대정책을 적절히 이행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기간 재무제표에는 지급이 확정된 연금부채를 제외한 어떠한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발표된 IPSAS 42 ‘사회보장급여’에

서 적용하는 회계처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중앙정부공무원의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는 계약적이 아닌 법적인 관계로 확정급여제도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

한다. 따라서 IPSAS 39「종업원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2006년도 회계기준을 마련할 당시, 확정급여제도와 ‘재배분‘ 메커니즘

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

측정방식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하여 중앙정부 재무제

표 주석에만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CNoCP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성격보다는 사회보장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석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속가능

한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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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연금 회계처리 요약  

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범위 포함, 기여금 및 연금지급 : 당기 수익 및 비용인식,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정지급액을 주석 공시함 

 근거 :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

의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다만 퇴직급여 성격 및 지속가능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주석정보 제공 

 국가회계 비교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본문 인식, 회계처리와 매우 상이함 

3) 연금회계기준 제정시 ‘예산의 고려’및 향후 과제 

퇴직자는 퇴직을 하는 순간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체는 연금제도를 운용만 할 뿐 연금지급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안 의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프랑스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중앙정부 재무제표 주석과 사회보장부문 재

무제표 주석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주석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및 추가정보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 연금제도를 민간, 공공, 중앙정부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제도 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에 매칭 할 수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와 분류>

구분 계층 민간부문 공공부문 중앙정부

공공영역

1층 노령보충수당(ASPA), 장애보충수당(ASI) 등

2층

3층

기초제도: CNAV7) 등
기초/보충제도: 

SNCF8), RATP9) 등

국가공무원

(CAS) 등보충제도: ARRCO10), 

AGIRC11) 등

개인영역 4층 임의 가입의 보험형 연금제도

* 1층과 2,3층의 주황색은 국민연금, 2,3층의 하늘색은 공무원 연금에 해당

7) 국가노후보험기금

8) 철도청퇴직예비금고

9) 파리교통공사직원연금금고

10)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11) 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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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프랑스 공무원 연금제도 회계처리 비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의 노후소득 및 생활안정

의 보장을 제공한다.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인식 여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금지급의무가 국가 개개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점, 국제적 비교 관

점에 따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직업별·직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1층 

및 2, 3층의 일부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를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데,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보장 하위부문과 정부의 

하위부문은 독립적이라는 관점에 따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에서 배제하고, 공공부문은 

「의견서 2016-01」에 따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

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제도 주석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회보장부문 재무정보가 산출된

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2) 한국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회계처리 비교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비슷한 목적을 가진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확정급여형제도12)인 경우 연금충당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금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연금지급충당목적 자

산의 투자운용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무원 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2,3층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을 제외한 

부분이 공무원 연금제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공무원과 고용

주체인 중앙정부가 법적인 관계라는 점과, ‘재분배’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 

성격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만 기재하고 있다.  

  

12)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해야할 급여액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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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연금제도 회계처리 비 교 >

구분 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가입대상
공무원, 군인 및 사림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60세 거주자
근로자 및 기여금 지급할 수 없던 퇴직자

회계처리

범위

국민연금기금을 

국가통합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

민간부문 공공부문

사회보장부문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범위에서 제외

공공부문실체를 

중앙정부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 

충당부채

인식
X

해당사항 없음

X

충당부채

주석기재
X

X

(표시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견서2016-01에서 

추가정보 제공 권고)

회계처리

근거

① 연금지급의무가 계약에 따른 의무 X

② 국제적 비교 가능성 ↑

사회보장부문은 

중앙정부부문과 별개

재분배 메커니즘 → 

연금지급 현재의무 X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대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CAS)

사회보장제도 

중복가입

중복가입 불가

(공무원 연금제도 독립적으로 존재)

중복가입 불가

(공무원 연금제도 독립적으로 존재)

충당부채

인식

O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충당부채 산정)
X

충당부채

주석기재
O O

회계처리 

근거

① 고용관계

② 확정급여형제도(연금지급액 확정)

① 고용관계가 아닌 법적관계

   (확정급여제도 X, IPSAS 「종업원 급여」 적용 X)

② 재분배 메커니즘 → 연금지급할 현재의무 X

3) 시사점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국가회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사회보장제도)의 재무정보를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목

적적합한가?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장 하위부문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되

면 안된다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 하위부문을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13)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와 별개로 사회보장부문의 결합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연금이 별도의 실체로서 국가회계

실체에 포함되나, 프랑스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의 자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 또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예산에 사용되면 안된다는 부분은 일맥상통한다. 프랑

13) 제19차 OECD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Session 7-공공계정 통합: 도전과 성공요인”(프랑스, CN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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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례를 토대로 예산의 관리재정수지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제외한 일

반적인 재정요소만 포함된 재무제표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

금제도 조사가 연금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역시 ‘사회보장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는가?

프랑스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공무원 연금제도 역시 사회보장제

도와 같이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이라고 간주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

도와 동일하게 미래 지급 의무를 측정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급여제도의 성격도 일부 존재하고, 미래 예측 정보 제공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석으로 해당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 관계에 따른 급여를 연금으로 이연시킨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미래 

지급의무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입

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등 공무원연금에 사회보장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프랑스 회계처리의 근거, 제도적 차이 등에 대한 보다 세

부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된 제도라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동일하나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회

계처리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가져오므로, 프랑스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

만 지속적인 타 국가의 사례 연구를 거쳐 연금 회계처리 개선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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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적연금 회계제도

일본 코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의 Ryota Kaneko(金子 良太) 교수가 수행한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수시과제로 추진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연금제도 심층조사에 이은 추가조

사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일본의 회계기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결과임

가.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요

1) 개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할 

의무가 있는 범국민적 연금제도로 기초연금14)과 후생연금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20년 현재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가입자 수(2019년 3월 기준) 및 보험료, 

급여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

구분 대상 보험료 납부 연금 급여 피보험자 수

제1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학생, 자영업자 등

20세~60세

(월 16,540엔)

65세~사망 시

(약 65,000엔)
기초연금 1,471만명

제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
회사원, 공무원

취업~퇴직

(월급의 18.3%)15)

65세~사망 시

(평균 149,000엔)

기초연금 +

후생연금
4,428만명

제3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전업주부 등

보험료 없음

(제2호 피보험자 부담)

65세~사망 시

(약 65,000엔)
기초연금 847만명

 출처: Ryota Kaneko,「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기초연금의 보험료는 2020년 4월 현재 월 1만 6천 5백 4십엔이고, 제도 창설 이

래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상

한에 도달한 이후 그 수준이 고정된 상태이다. 기초연금은 40년 전액 납부 시 65

세부터 연 78만 1천 7백엔이 지급되며, 2017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

금의 평균수급액은 월 약 5만 5천엔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불린다.

후생연금은 기초연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연금이다. 기업과 정부에 고용되는 

자는 후생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생연금보험료는 매월 급여의 약 18.3%

로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16) 보험료는 2004년 13.93%에서 2017

14)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국민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일부 혼용되어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음. 본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기초연금으로 통칭하도록 함

15) 고용주, 피보험자 절반씩 부담

16) 보험료 9%를 고용인 4.5%, 피고용인 4.5%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18%를 국가 9%, 공무원 

9%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보험료율을 제외하고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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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매년 인상된 것으로, 이후에는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15년 이전까

지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별도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였고, 조건 등도 

상이하였으나 제도적 차이를 후생연금에 맞춰서 해소하는 개정을 통해 이를 일치

시켰다.17) 후생연금의 연금급여는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적연금의 재원과 적립금의 운용

일본의 공적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

는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저출산ㆍ고

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점점 수입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적연금제도는 일정한 적립금을 보유하여, 이를 운용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적립방식이라 칭하기도 

한다.

연금급여의 재원은 크게 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② 국고부담(기초연금에 

대해 1/2 부담, 후생연금은 국고부담 없음), ③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

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서서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의 제도

개정은 향후 100년간의 재정균형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적립금의 운용 목표는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보다 1.7%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책정되었다. 

연금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은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라는 독립행정법인18)과 연금특별회계가 수행하고 있다. 

연금자산의 시장 운용이 시작된 것은 2001년이며, GPIF에 의한 운용은 2006년부

터 시작되었다. GPIF에 의한 운용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관리와 운영 

책임을 구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GPIF는 이사장을 비롯한 자금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위에 고도의 금융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등용하고, 이사장이 승인한 운용방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다. 해당 운용방침과 운용상황을 운용위원회가 심의하고 감독한다. 현재는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후생연금보험법」 제79조의 3에 근거하여 운용의 대

부분을 GPIF가 수행한다. 현재 GPIF가 159조엔, 연금특별회계가 7조엔을 운용하고 

있다.

17) 단,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료가 18.3%가 되는 것은 2027년으로 2020년 현재는 아직 17% 정도임

18)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일본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국민 생활 및 사

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견지에서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 가운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 주체에 맡길 때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하나의 주체에 

독점하여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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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금적립금 운용 현황>

출처: GPIF website https://www.gpif.go.jp/gpif/faq/faq_01.html 

3) 재정검증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적어도 5년에 한 번 보험료와 국고부담

액 및 법률에 의한 연금급여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현황과 재정균형 기간 등

에 대한 전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재정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2019년 8월에 공표된 재정검증 결과는 

2019년부터 약 100년간의 수지, 소득대체율 및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인구전제와 

경제상황 등을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케이스별로 전망

하였다.

2019년 재정검증결과 현재 실수령 월액 35.7만엔 세대19)의 연금급여 수준은 기

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포함하여 월 22.0만엔20)으로 소득대체율은 61.7%인 것으로 

나타나, 2014년 62.7%보다 감소하였다. 재정검증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점

점 하락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5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나. 공적연금 회계제도

1)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기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재정상태는 회계상 연금특별회계에 공시된다. 일본에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특별회계가 있으며, 현재 특별회계는 

17개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특별회계와 후생보험특별회계가 각각 존재하

19) 남편 40년 근속, 부인 전업주부인 세대를 가정함

20) 기초연금이 각각 6.5만엔, 후생연금이 9만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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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지만, 2007년 연금특별회계로 통합되었다. 참고로 국민연금특별회계는 

1961년에, 후생보험특별회계는 1944년에 설치되었다. 연금특별회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이외의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정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연금과 관련

된 부분은 기초연금계정, 국민연금계정 및 후생연금계정이 있으며 각각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징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비용 등은 업무계정으로 계리되고 

있다.

연금특별회계의 정보공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현

금주의 예산ㆍ결산정보였다. 2000년대 이후 국가에서도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회계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재무서

류 작성기준21)은 작성 대상에 따라 ① 부처별, ② 일반회계부처별, ③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1998년도 결산부터 시작된 국가대차대조표(시안)의 작성, 1999년도 결산

부터 시작된 특별회계재무제표의 작성을 거쳐, 부처별 재무서류의 작성에 이르렀

다. 2002년도 결산에서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대차대조표, 업무비용

계산서 등의 부처별 재무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연결한 국가재무서류도 2003

년도 결산부터 작성하였다.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의 관행”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자산

계상과 충당금,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 항목에 대한 국가의 목적과 사

업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PDF파일 35페이지 정도로 상세한 회계처리를 규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IPSAS나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회계 재무제표로 시작한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정보

는, 세입세출결산을 기본으로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 특유의 항목을 조정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출납정리기간 

등 국가 특유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재무서류에 반

영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같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금특별회계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재무서류는 다음과 같다. 

ㆍ대차대조표

ㆍ업무비용계산서(비용만의 집계표이며, 수익은 계상되지 않음)

ㆍ자산ㆍ부채차액명세서(자산ㆍ부채차액의 증감 원인을 나타냄)

ㆍ구분별수지계산서(세입세출결산을 기반으로 기업회계의 현금흐름표에 준하여 

수지를 구분하여 표시)

ㆍ부속명세서

21) 재무서류 작성기준(財務書類の作成基準): 발생주의 기준 결산보고서의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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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주의 회계의 법정화

일본의 예산과 결산은 2020년 현재에도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산ㆍ결산

제도를 발생주의로 전환할 예정은 없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도입 전후에도 변화하

지 않는다) 연금특별회계도 세입세출예산ㆍ결산은 성립 이래 매년 공표되고 있다.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는 후술하는 대로 국회에 보고되는데 �승인�을 거칠 필

요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예산ㆍ결산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보충하는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상기 웹사이트에서도 예산ㆍ결산 정

보가 먼저 표시되고 그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등과 발생주의 회계의 관계는 한정적이다.

2007년 「특별회계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특별회

계를 대상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가 법률에 명시되었다

(「특별회계 관련 법률」 제19조). 참고로 법 시행 이전에는 특별회계마다 법률이나 

규칙이 별개로 정해져 있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

니었지만 작성ㆍ공시되고 있었다. 법정화에 따라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거친 재무서

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특별회계 관련 법률」 제19조). 그러나 예산

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국회에 ‘제출’될 뿐이지 특별히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

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발생주의에 근거한 특별회계 재무서류의 ‘검사’는 (기

업회계와 같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보증형 감사가 아님에 주의가 필요하다. 회

계검사원에 의한 검사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되는

데, 그때 재무서류 전체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은 내고 있지 않다.

또한, 법정화 이후 연금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회계 재무서류의 수치 오류 등은 회

계검사원에서 지적하지 않는다. 연금제도에 대해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음에 따라 

회계검사원은 최근 ‘연금특별회계 및 연금적립금운용독립행정법인이 관리ㆍ운용하

는 연금적립금의 상황 등에 대하여’라는 형태로 국회의 조사보고를 수행하고 있

다. (특별회계 재무서류 이외의) 부처별 재무서류 또는 국가 재무서류는 재무부가 

취합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

속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작성과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은 없으

며, 회계검사원 등의 검사도 일부를 제외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회계 재무서류는 각 부처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특별회계는 후생노

동성이 작성 주체가 된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인원이 제한된다거나, 기업회계에 기초

한 재무서류의 작성 관련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재무서류의 작

성을 회계사무소 등에 위탁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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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주의에 기초한 회계정보

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중에는 기초연금계정, 국민연금계정 및 후생연금계정의 재무서

류가 각각 존재한다. 규모로는 후생연금계정이 압도적으로 크고, 금액 외 항목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후생연금계정을 선택하여 서술한다.

후생연금계정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외 연금계정과 출자금의 GPIF를 연결한 연결대차대조표 

모두 공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회계에서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가 공

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특별회계 재무서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후생연금계정의 개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후생연금 계정 대차대조표>

貸　借　対　照　表

（단위: 백만엔）

전회계연도 본회계연도 전회계연도 본회계연도

(2018.3.31.) (2019.3.31.) (2018.3.31.) (2019.3.31.)

＜자산 부분＞ <부채 부분＞　　　　

현금ㆍ예금 7,488,109 6,896,364 미지급금 3,891,795 3,891,359

미수금 69,292 107,271 공적연금예치금 112,324,386 112,861,192

미수수익 44 36 타회계전입미결금 3,137,855 3,238,092

미수보험료 2,595,182 2,639,046

타회계전입미수금 4,456,260 4,505,923

운용기탁금 104,432,050 105,629,511

  대손충당금 △240,895 △246,458

유형고정자산 148 120

  고정재산(공공용재산 제외) 148 120

    토지 135 110

    입목죽 0 0
부채 합계 119,354,037 119,990,644

    건물 12 9

    공작물 0 0

  물품 0 0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부분＞

출자금 744,799 655,420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190,956 196,590

자산 합계 119,544,993 120,187,235
부채 및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합계
119,544,993 120,187,235

출처: Ryota Kaneko,「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차변(자산부분)의 8할 이상이 운용기탁금 105.6조엔이며, 대변(부채ㆍ순자산)의 9할 

이상이 공적연금예치금(부채) 112.9조엔이다.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이 거의 동일하다.

후생연금계정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운용기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대신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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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59.2조엔이 계상되어 있으며, 후생연금계정의 연결 총자산의 9할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이는 연금특별회계에서 GPIF에 기탁한 운용기탁금의 대부분을 GPIF

에서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의 공적연금예치금은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예치금이므로 개별과 연결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상된다.

개별대차대조표상 운용기탁금과 연결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에 50조엔의 차이가 발

생하는 이유는 GPIF 운용액 159조엔에는 약 9조엔의 국민연금 기탁분 자산이 포함

되어 있다. 즉 후생연금의 기탁분은 약 150조엔이다. 기초연금의 운용기탁금 약 7조

엔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약 9조엔이 계상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상 GPIF는 후생연

금계정에 모두 연결되므로 약 9조엔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GPIF의 유가증권은 운

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유가증권 중 후생연금 기탁분은 약 150조엔이므로 차액 45

조엔은 당초 GPIF에 출연한 운용기탁금과 운용재산 평가액과의 차액이며, 기탁 시점

부터 2019년 3월 말까지의 운용수익에 해당한다.

<후생연금 계정 연결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엔)

전회계연도 본회계연도 전회계연도 본회계연도

(2018.3.31.) (2019.3.31.) (2018.3.31.) (2019.3.31.)

＜자산 부분＞ <부채 부분＞　　　　

현금ㆍ예금 7,541,874 6,930,960 미지급금 3,929,373 3,916,445

유가증권 156,409,859 159,239,460 미지급비용 302 256

미수금 70,696 108,238 상여충당금 172 207

미수수익 696 587 운용기탁금 7,032,880 7,063,706

미수보험료 2,595,182 2,639,046 공적연금예치금 112,324,386 112,861,192

선급비용 0 0 퇴직급여충당금 1,199 1,244

대여금 508,067 428,748 타회계전입미결금 3,137,855 3,238,092

타회계전입미수금 4,456,260 4,505,923 기타 채권 등 643 533

기타 채권 등 1 2

  대손충당금 △243,631 △248,357

유형고정자산 737 574

  고정재산(공공용재산 제외) 498 442

    토지 135 110

    입목죽 0 0
부채 합계 126,426,813 127,081,678

    건물 361 331

    공작물 0 0

  물품등 239 131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부분＞

무형고정자산 398 343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45,104,042 46,720,222

출자금 190,708 196,371 （중 타 회계 등으로부터의 출자） (30,202) (25,090)

자산 합계 171,530,855 173,801,901
부채 및 자산ㆍ부채 합계 차액 

합계
171,530,855 173,801,901

출처: Ryota Kaneko,「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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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계정의 연결업무비용계산서에서 ‘후생연금급부비’는 실제 국민에 대

한 후생연금의 지급을 나타낸다. 또한, 국가공무원 등의 연금급부업무는 공제조합

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등교부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연금지급이다. 업무비용계산서는 비용만을 나타내는 서류이

며, 보험료수입이나 공적연금예치금의 변동은 자산ㆍ차액증감계산서에 표시된다.

<후생연금 계정 연결업무비용계산서>

（단위: 백만엔）

전회계연도 본회계연도

(2017.4.1.~

2018.3.31.)

(2018.4.1.~

2019.3.31.)

인건비 1,436 1,667

상여충당금전입액 172 207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05 154

후생연금급부비 23,578,037 23,682,636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등교부금 4,752,414 4,696,281

보조금등 123,128 121,405

기초연금계정으로의 전입 17,977,882 18,797,044

업무계정으로의 전입 124,428 168,445

지급조정급 전입 1,687 2,001

기타 경비 73,919 52,161

감가상각비 304 263

대손충당금전입액 32,685 34,758

이자비용 0 0

자산처분손익 19 27

본년도 업무비용 합계 46,666,222 47,557,045

출처: Ryota Kaneko,「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4) 공적연금예치금22)

후생연금계정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예치금’은 특별회계 재무서

류 작성기준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ㆍ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과거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중 적립금

으로 충당될 부분, 즉 재정재계산의 각 연도 말의 소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적립방법, 재정재계산의 각 연도

의 소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적립금의 차액의 발생 원인, 회계처리 및 과

거 기간에 대응되는 미래연금급여의 현재가치 금액과 이에 대한 재원의 예상액, 산

출 근거 등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22) 公的年金預り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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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준 제6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

다.

ㆍ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해 그 재정방식, 공적연금예치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내역, 재정검증(최초의 재정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정재계산)의 재정전망에서

의 각 연도 말 적립금액 및 실적과의 차액의 발생원인, 회계처리, 과거기간에 대응

하는 미래급여 현재가치액과 이에 대응하는 재원의 예상액, 산출근거 및 기타 참고

가 될 사항

결국 공적연금예치금은 재정검증의 재정전망상 적립금액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씩 실적을 근거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미래 연금급여 재원에 충당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자산에서 미지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을 부채로 계상한 방법이다. 아울러 공적연금예치금의 매년 변동액은 자산ㆍ부채

차액증감계산서에서 ‘공적연금예치금의변동에따른증감’으로 계상한다. 또한 공

적연금 관련 미수보험료, 타 회계 전입 미수금 및 타 회계 전입 미결금 등은 대차

대조표에서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미지급금, 미수금 등을 제외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적립

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연금특별회계의 자산 합계와 부채 합계의 차액은 거의 제로에 수렴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식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공회계에서 공

적연금부채의 취급은 어려운 문제로, 외국에서도 공적연금급여부채에 대해서 이것

을 계상하지 않으면 완전한 대차대조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미래 예측에 따

라 변동 폭이 큰 거액의 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회계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손상한

다는 주장이 있어 큰 논쟁이 계속됐다.

일본에서도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

다. 일본의 특별회계 재무서류 작성 논의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이 검토되었

다.

(1) 일본의 공적연금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과적 요소가 강한 재정방

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해의 연금급여는 그해의 수입(보험료)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

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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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사회보험방식을 채

택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 때문에 제도의 운영자인 국가에 연금지급의무가 발생하

므로 과거기간에 대응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

이다. 이때 향후 급여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방식과 미래 연금급여의 재원이 구

분되므로 적립금 부분을 제외하고 국고부담분만을 부채로 인식하는 방식

결과적으로 2002년의 재정제도등심의회의 회의를 통해 (1)의 개념이 채용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논의는 기준 본문이 아닌 보론에 기재되어 있으

나, 제한적으로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체 부과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매기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금급여에 충

당되는 것이고 공적연금에 관한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은 장래의 연금급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현행 부과방식하에서는 불확실한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국가의 연금지

급의무 발생은 보험료의 납입 시가 아니라 국민의 수급자격 확정 시이며, 수급자격

이 확정된 국민에게 문제없이 연금이 지급되기만 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연금제도 회계처리 요약  

 1층 기초연금과 2층 후생연금(직역연금)의 회계처리 동일

 2층 후생연금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근로자 모두가 포함되며,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식

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납부한 기초연금ㆍ후생연금 보험료 중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을 미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 부채(공적연금예치금)로 인식

 국가회계와 차이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간주하여 미지급금 외 부채 인식 없음

   (공무원연금) 고용에 따른 대가로 보아 미래 연금급여지급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다.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 시작은 유사하였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상이해지고 있다. 민간 

영역인 3층을 제외하고 공적 영역인 1, 2층을 비교하였을 때 1층을 보편적인 기초

연금으로, 2층을 직역연금인 후생연금(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구

성된 것은 유사하나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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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기초연금은 일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후생연금 납부자는 면제), 1/2을 국고

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일본은 

기초연금을 국민 전원이 수급받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2층 직역연금은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 등 모든 가입자가 

직종과 관계없이 일원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불어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급 받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을 받는 규정도 존재한다. 또한 1985년 개정에 따라 기

초연금의 범위를 넓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설하였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월 5.5만엔 수준의 일본과 비교하

였을 때 비중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제도 비교>

구분 계층
일본 우리나라

민간 근로자 공무원 등 민간 근로자 공무원 등

공적연금
1층 기초연금(전 국민) 기초연금(하위 70%)

공무원연금 등
2층 후생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3층 보험회사, 은행 등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에 도입되는 부분에는 공통점이 많

이 발견된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특별회계(우리나라는 기업특별회계와 

기금)를 중심으로 발생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과 세입세출결산을 기

본으로 발생주의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등이 그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2009년 「국가회계법」 제정 등을 통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 작성 등이 법제화된 것에 비해 일본의 특별회계

를 제외한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국가의 공식 서류가 아닌 참고 정보의 위상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도 특별회계임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지만 발생

주의 정보가 국회 또는 국민의 관심을 받는 예는 없으며, 연금과 관련된 장기 재

정건전성에 대한 정보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이러한 정보는 발생주의 재무 정보

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ㆍ군인연금

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을 촉발하는 한 축이 된 것은 사실이나, 연금충당부채 자체가 연금재정의 건전성

이나 장기재정의 전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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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일본이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연금제도가 공무원뿐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연

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23)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

스와 유사한 시각으로 연금제도가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며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의 수급자격이 확

정 시점이고, 국민에게 문제없이 연금이 지급되기만 한다면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

서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급자, 가입자 비율보다 미래의 수급자, 가입자 비

율이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수급자의 수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

비하기 위해 일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미래 연금급여에 충당하는 것

이 확실한 적립금을 ‘공적연금예치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처리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본의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제도로 미래의 연

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말 기준 736.8조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고 약 600조원 정도가 국가재무제표

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관련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수행하

지 않는다.

이는 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이며, IPSAS 42 Social Benefits 등 국제표

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이기는 하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적립금은 국민연금급여 

지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정상태표 표시방식 등 회

계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큰 상태에서 일본 외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24) 국제표준

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3) 2015년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통합되기 이전에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이 이를 방증함

24) 적립금 737조원은 일본의 공적연금펀드 166조엔(약 1,850조원), 노르웨이 국부펀드 약 1,447조원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기금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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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변경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높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면 2020

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18%를 납입하면 

소득대체율이 51%, 국민연금은 9%를 납입하면 소득대체율이 30% 정도로 유사하

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소급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따른 기 수급 중인 공무원연

금 수급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오래된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가 더 많고,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

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모든 직역연금

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도를 개편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 연금 회계처리지침은 단순히 연금을 공무원ㆍ군인과 국민ㆍ

사학으로 구분하고 ‘공무원ㆍ군인은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문단4), 국민ㆍ사

학은 연금미지급금을 연금부채로 인식한다(문단35)’라고 서술할 뿐 그 근거에 대

해서는 지침 문단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때 제도가 통합되거나 변경될 때

에는 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급여형 연금을 제공하여 그 부분을 연금충

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지침을 정비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와 같은 

교환거래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

시하는 등 현재의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보다 정교화하여 연금제도가 변경되는 상

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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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봉환 서울대 교수가 수행한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록함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위탁과제의 결과임

가. 서론

매년 국가결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공무원·군인 연

금충당부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편은 공무원연금을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은 연금충당부채가 재정상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내재하는 거래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거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교환거래인지 비교환거래인지 여부는 연금부채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공무원연금이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교환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정부의 부채이고 재정건전성 판단에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이 일종의 사회보장세에 해당한다면 비교환거

래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조세 회계

처리를 준용하면 되고, 연금충당부채는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연금추정

지급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현행 연금회계처리지침의 타당성 여부는 공무원연

금이 교환거래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지출 중에

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IPSASB)는 2019년 초에 사회보장급여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기준서(IPSAS 42)를 신규로 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SA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IPSAS

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인 IPSAS 42가 국내 공무원연금 

회계처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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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SAS 42(사회보장급여) 주요 내용

IPSAS 42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 공적연금 등에 한정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제시한다.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

여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의 영향

을 완화하고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이전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첫째,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국방서비

스, 가로등 등은 IPSAS 42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위험은 연령, 건강, 빈곤, 고용 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며, 그들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지리적 위험은 개인 또는 가구

의 특성과 무관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요구를 전반

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공된다. 퇴직연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교환거래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

며 IPSAS 4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넷째, 현금 이전에 국한된다. 사회보장급여에

는 현금 이전만 포함되며, 현금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은 제외된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을 일으키는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가 질적 특성을 만족하고 측정이 가능할 때 인식한

다. 사회보장급여 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보고실체는 현재의

무를 이행할 때 발생할 최선의 원가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

보장급여 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에 해당한다. 차기 이후의 사회보장급

여 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므로 사회보장급여 부채는 차기 이후의 시

점으로 확장될 수 없다(적용지침 17).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일반

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기부채에 해당한다. 즉, 충당부

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IPSAS 42의 국내 적용 가능성

IPSAS 42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우선 공무원연금에 비교환거래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간주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인 공무원에게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의 관계는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관계와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공무원연금 회계처리 시 퇴직연금과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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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유사한 비교환거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

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체계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혹은 군인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된

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직장근로

자 및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에 대응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국

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이

는 공무원연금이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

거에는 공무원 개인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

는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중에 국민연금 상당 부분인 1.0%에 소득재분배 요소

를 도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산출할 때 공무원 개인소득과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한다. 다만 나머지 부분인 0.7%는 민간의 퇴직

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배제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에는 교환거래 

성격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비교환거래 성격까지 함께 내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중에서 비교환거래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 대응하

는 부분은 IPSAS 42의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충족한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지급조건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

급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 둘째, 퇴직은 연령, 고용상태와 같이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되

며 그들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

한다. 셋째, 공무원이 퇴직한 후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

금을 지급하므로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현금 이전에 속한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 중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IPSAS 42에서 제시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모

든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IPSAS 42는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PSAS 42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교환거래에 대응하는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불확실성을 내재

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이고 실질적으로 부과형으로 운영된다. 부과형은 비교환거래

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더욱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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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때

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Ⅳ. 결론

IPSAS 42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

무원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비 혹은 지급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환거래라

고 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함께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

무원연금 중 국민연금 대응 부분에 IPSAS 42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회계기준 변

경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현 시점에서 IPSAS 42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공적연금 회계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에 도입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